
■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[별표 13] <개정 2025. 1. 24.>

기술교육과 직무교육의 내용 및 시간(제73조제1항 관련)

1. 기술교육

교육 내용 교육시간

가. 승강기 설계이론

나. 승강기 전기설비 및 기계설비 실무

다. 승강기 설치공법

라. 승강기 유지관리 실무

마.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

바. 승강기 기술 관련 국제표준

사.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기술교육에 필요하다고 정하여 고시하

는 내용

28시간

2. 직무교육

교육 내용 교육시간

가. 부품안전인증 실무

나. 승강기안전인증 실무

다. 설치검사 실무

라. 자체점검 실무(에스컬레이터 실습 포함)

마. 안전검사 실무

바.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 안전기준

사. 승강기 안전기준 관련 국제표준

아. 승강기 관계법령

자. 승강기 사고의 원인 및 대책

차.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직무교육에 필요하다고 정하여 고시하

는 내용

28시간

비고

교육기관은 기술교육 또는 직무교육을 받은 승강기 기술자에 대해서는 다음 주기의 

교육시간을 14시간으로 조정(승강기 기술자가 동의한 경우만 해당한다)할 수 있다.


